
등포구의회

회 임시회174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『 례안』

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 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 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 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 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檢 討 報 告 書
신흥식 원 대표발【 】

2013. 4. 29

行 政 委 員
專門委員 金基永



- 1 -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『 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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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자 료

1 응 의료에 한 법률

제 조 응 의료의 제공13 ( )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응 환자의

보호 응 의료기 등의 지원 설치 운 응 의료종사자, · ,

의 양성 응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 의료를 제공하기 한,

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문개정[ 2011.8.4]

제 조의 심폐소생을 한 응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47 2( ) 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

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개정< 2009.6.9, 2011.3.8, 2011.8.4, 2012.2.1>

공공보건의료에 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공공보1. 2 3「 」

건의료기

구조 구 에 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구 에2. 119 · 10「 」

서 운용 인 구 차

항공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에3. 2 1「 」

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같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공항2 7

철도산업발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철도차량4. 3 4「 」

객차

선박법 제 조의 에 따른 선박 총톤수 톤 이상5. 1 2 20「 」

인 선박

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 조제 항6. 2 2「 」

제 호에 따른 공동주택2

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다 이용시설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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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항에 따라 응 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 장비를1②

매월 회 이상 검하여야 한다1 . 신설< 2012.5.14>

제 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 장비의 리 등에 필요1③

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개정< 2012.5.14>

본조신설[ 2007.12.14]

제목개정[ 2012.5.14]


